
■ 노숙인 자활시설 운영

 추진배경 및 목적

○ 시설 입소 노숙인에 대하여 숙식 및 생활지도·상담·안전관리 또는

직업상담·훈련 등을 제공하여 노숙인 등의 자활·자립 지원

 사업개요

○ 사업근거

-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(비용의 보조)

- 서울특별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(비용의 지원)

○ 시설현황

- 총 28개소 (법인 20, 단체/개인 8)

○ 사업내용

- 종사자 인건비, 시설 운영비, 입소자 급식비 지원

- 노숙인 자활프로그램 운영

- 노후 시설 개선을 위한 시설 개·보수 및 화재예방시설 설치 지원 등

 ’15년 추진계획

○ 노숙인의 자활 증진을 위한 자활프로그램 운영 지원

- 거리노숙인 입소 시 시설 적응력 제고, 심신 안정감 도모, 자활·자립에

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설 내 프로그램 운영

-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각 프로그램 별 차등 지원

○ 노숙인자활시설 기능보강 사업 추진

- 입소인의 안전 확보, 비용절감 또는 서비스 개선, 소방시설 등 관련

법령 준수를 위한 시설 개·보수 장비교체 등 지원

 소요예산 : 11,444백만원(시비 100%)


